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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CA인증업체

참 조

제 목 유해가스 정화능력 인증기준 개정 안내
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1.�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2.�우리협회에서 시행중인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의 신규 개정 시험항목인 “유해가스 정화능력”

에 대해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항목의 시험 및 제품품질의 안정화를 위해

다음과 같이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.

-� 아 래 -�

� � □ 단체표준명 :�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

� � □ 시험항목 :� 유해가스 정화능력

� � □ 인증심사기준

� � �

인증기준(현행) 개정내용 유예기간

� -� 평균값 :� 정격 유해가스 정화능력의 90%�이상

� -� 개별가스 :� 정격 유해가스 정화능력의 40%�이상
� -� 인증기준 적용 유예

2022년 07월 심의제품 부터

2022년 12월 심의제품 까지

� � � � *� 결과표시 :� 시험결과값 그대로 표기

-첨부 :� 1.� 인증심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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